
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1. 개정이유

○ 2017년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반영

○ 인사규정 승진소요연수 변동사항의 보수규정 반영

2. 주요골자

가. 임금협약서 합의사항 :『양 공사 통합관련 처우개선비와 복지포인트 임금

체계 반영분은 정액급(22만원)으로 임금체계에 반영하여 2017.10월부터

적용하고 향후 통합보수체계에 기본급화 한다.』

→ 업무지원수당(보전수당)에 반영

나. 인사규정 변동사항 반영(양 공사 통합 전·후)

○ 변동사항 : 인사규정 5급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2년 → 3년

『보수규정 : 대우수당은 5급 승진소요연수 4배수 경과 직원에게 지급』

○ 반영내용 : 5급 승진소요연수 8년 경과 직원에게 대우수당 지급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근거

○ 사규관리규정 제10조(입안)

○ 2017년 임단협 관련 노사합의서

나. 절 차 : 부패영향평가 → 사규심의 → 사장결재 → 이사회 의결

→ 개정․시행

붙임 1. 보수규정 개정(안)

2. 보수규정 개정(안) 신구대비표. 끝.

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
(변경전) 
□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

10.업무
지원
수당

통상근무자 ◦통상임금의 15.00% ◦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
규로 정한다.

역무,차량,건축, 기계,
전자분야 교대근무자 ◦통상임금의 17.07%

◦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자분야 교대
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세부사항
은 내규로 정한다.

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
정보통신, 관제분야
교대근무자

◦통상임금의 16.39%
◦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정보통신, 관제분야교
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
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승무교대근무자 ◦통상임금의 17.71% ◦승무분야 교대근무자 (3조2교대)에게 지
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승무교번근무자 ◦통상임금의 21.59% ◦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세부사
항은 내규로 정한다.

4급이하 2000년 이
후 입사자 ◦7급1호봉 기본급의 4%

◦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태별 업무지원
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
규로 정한다.

□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

8.보전수당

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 ․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변형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.7% ․변형통상근무자에 지급한다.

3 조 2 교 대 통상임금의 19.1% ․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4조2교대자(시범) 통상임금의 19.1% ․4조2교대(시범)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 ․승무 P/L을 포함한다.

2014.1.1.이후입사자 7급1호봉 기본급의 4% ․대상자에게 근무형태별 보전수당에 가산하여
지급한다.

9.대우수당 ․4급∼5급 : 월 30,000원
․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

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소요년수 4배수 경과한
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붙임#1



(변경후)
□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

10.업무
지원
수당

통상근무자 ◦통상임금의 15.00%+22만원
◦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
규로 정한다.

역무,차량,건축,
기계,전자분야
교대근무자

◦통상임금의 17.07%+22만원
◦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자분야 교대
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세부사항
은 내규로 정한다.

토목, 궤도, 전기,
신호, 정보통신,
관제분야 교대
근무자

◦통상임금의 16.39%+22만원
◦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정보통신, 관제분야교
대근무자(3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
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승무교대근무자 ◦통상임금의 17.71%+22만원
◦승무분야 교대근무자 (3조2교대)에게 지
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승무교번근무자 ◦통상임금의 21.59%+22만원
◦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세부사
항은 내규로 정한다.

4급이하 2000년
이후 입사자

◦7급1호봉 기본급의 4%
◦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태별 업무지원
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
규로 정한다.

□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

8.보전수당

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변형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.7%+22만원 ․변형통상근무자에 지급한다.

3 조 2 교 대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4조2교대자(시범)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4조2교대(시범)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승무 P/L을 포함한다.

2014.1.1.이후입사자 7급1호봉 기본급의 4% ․대상자에게 근무형태별 보전수당에 가
산하여 지급한다.

9.대우수당 ․4급∼5급 : 월 30,000원

․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
직원에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소요년수
8년 경과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
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 (‘17. . .)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서울특별시도시

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9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적용

하고,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10항 및 종전 서울

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8항은 2017년 10월 1일
부터 적용한다. 

보수규정 개정(안) 신구대비표

현행 개정(안) 비고

신설
부  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 월  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서울특별시도시
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9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적용
하고,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10항 및 종전 서울특
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8항은 2017년 10월 1일부
터 적용한다. 

붙임#2



보수규정 개정(안) 신구대비표
현행 개정(안) 비고

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
□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 고

10.업무
   지원
   수당

통상근무자 ◦통상임금의 15.00% ◦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
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역무,차량,건축, 기계,전자분야교대근무자
◦통상임금의 17.07%

◦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
자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
대)에게 지급하며세부사항
은 내규로 정한다.

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
◦통상임금의 16.39%

◦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
통신, 관제분야교대근무자(3
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

 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승무 교대근무
자 ◦통상임금의 17.71%

◦승무분야 교대근무자(3조2
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
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승무 교번근무
자 ◦통상임금의 21.59%

◦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
급하며세부사항은 내규로 
정한다.

4급이하 2000
년 이후 입사
자

◦7급1호봉 기본급
의 4%

◦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
태별 업무지원수당에 가산하
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
규로 정한다.

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
□ 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 고

10.업무
   지원
   수당

통상근무자 ◦ 통 상 임 금 의 
15.00%+22만원

◦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
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역무,차량,건축, 기계,전자분야교대근무자
◦ 통 상 임 금 의 
17.07%+22만원

◦역무, 차량, 건축, 기계, 전
자분야 교대근무자(3조2교
대)에게 지급하며세부사항
은 내규로 정한다.

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통신, 관제분야 교대근무자
◦ 통 상 임 금 의 
16.39%+22만원

◦토목, 궤도, 전기, 신호, 정보
통신, 관제분야교대근무자(3
조2교대)에게 지급하며

 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승무 교대근무
자

◦ 통 상 임 금 의 
17.71%+22만원

◦승무분야 교대근무자(3조2
교대)에게 지급하며 세부사
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승무 교번근무
자

◦ 통 상 임 금 의 
21.59%+22만원

◦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
급하며세부사항은 내규로 
정한다.

4급이하 2000
년 이후 입사
자

◦7급1호봉 기본급
의 4%

◦대상자에게 분야별, 근무형
태별 업무지원수당에 가산하
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
규로 정한다.

보수규정 개정(안) 신구대비표

현행 개정(안) 비고

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
□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
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 고

 8. 보전수당

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 ․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변형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.7% ․변형통상근무자에 지급한다.

3 조 2 교 대 통상임금의 19.1% ․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4조2교대자(시범) 통상임금의 19.1% ․4조2교대(시범)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 ․승무 P/L을 포함한다.
2014.1.1.이후 입사자 7급1호봉 기본급의 4% ․대상자에게 근무형태별 보전수당에 

가산하여 지급한다.

 9.대우수당 ․4급∼5급 : 월 30,000원
 ․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
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
소요년수 4배수 경과한 직원에게 지
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[별표 2] 제수당지급기준(제16조 관련)
□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
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 고

 8. 보전수당

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변형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.7%+22만원 ․변형통상근무자에 지급한다.

3 조 2 교 대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.

4조2교대자(시범)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4조2교대(시범)근무자에게 지
급한다.

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.1%+22만원 ․승무 P/L을 포함한다.
2014.1.1.이후 입사자 7급1호봉 기본급의 4% ․대상자에게 근무형태별 보전

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.

 9.대우수당 ․4급∼5급 : 월 30,000원
 ․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
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
5급은 승진소요년수 8년 경과
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
항은 내규로 정한다.


